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신설 2024. 12. 31.>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휴가)ㆍ육아휴직 통합 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주확인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소속부서

 

직위(직급)

대상 자녀(영유아) 성명 대상 자녀 생년월일(출산예정일)

신청내용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기간 (     일)

개시 예정

일
년     월     일 ~

종료 예정

일
년     월     일

육아휴직 기간 (     일)

개시 예정

일
년     월     일 ~

종료 예정

일
년     월     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함께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작성방법

  1. 소속부서 및 직위(직급)란에는 육아휴직 신청 시의 소속부서 및 직위(직급)를 적습니다.

  2. 대상 자녀(영유아) 성명란에는 대상 자녀(영유아)의 성명을 적습니다.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인 경우에는 대상 자녀(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습니다.

  3. 대상 자녀 생년월일(출산예정일)란에는 대상 자녀의 생년월일을 적되,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인 여
성 근로자가 임신 중인 경우에는 출산예정일을 적습니다.

  4. 신청내용란에는 출산전후휴가(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개시ㆍ종료일을 적습니다.

   ※ 휴가 또는 휴직을 나누어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나누어 사용하려는 각각의 휴가 또는 휴직의 개시ㆍ종료
일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5.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실을 서면 또는
문자메세지 등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합니다.

사업주 확인

 

  위와 같이 신청인이 신청한 내용대로 허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사업장명
 

사업주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